
 

회사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 공고

 

당사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의거 2015년 5월 29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

서 인적분할(“본건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 주식회사 심텍(가칭, “분할신설회사”)을 설립하고 분

할전회사는 주식회사 심텍홀딩스(가칭, “분할신설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하기로 결의하

였습니다. 

본건 분할에 따라 당사는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440조 내지 제444조에  따라 분할기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1주당 0.4601398주의 비율로 병합할 

예정인바, 당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아래의 기간 내에 당사의 구주

권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상 주권 : ㈜심텍 기명식 보통주

2.  구주권 제출기간 : 2015년 05월 30일 ~ 2015년 06월 30일

3.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 : 2015년 06월 29일 ~ 2015년 08월06일(예정)

4.  신주권교부 예정일 : 2015년 08월 06일

5.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 교부예정 장소

 1)  명부주주 : 한국예탁결제원

 2)  실질주주 : 증권회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주식과 한국예탁원에 예탁되어 있는 

주식은 주식병합 기준일에 실질주주의 기재에 의하여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구주권 제출 등 조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기타사항

 1)  구주권 제출시 반드시 신고된 인감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일정은 관련 법규의 변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회사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5년 0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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